
일반논문 ｢정부학연구｣ 제20권 제2호(2014): 257~290 원고투고일: 2014.05.13
원고수정일: 2014.06.11
게재확정일: 2014.06.18

지방공무원 전출의 실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

남태우****

정주용****

한승주****

1)   

이 연구는 수시(희망)전출에 대한 충청북도 관내의 기초자치단체 일반직 지방공무원(6~9급) 개
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들(전출의도나 전출동기가 
없는 사람)과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전출의도나 전출동기가 있는 사람)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는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과 궁극적 
해결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전출의 긍정적
인 측면을 높게 평가하는데, 전출은 공무원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개인적 권리이며 전
출로 인해 개인적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공무원 전출의 대부분이 수시(희망)전출이고 기본적으로 개인적 동기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전출의도를 가진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 전출의 긍정성을 높게 평가함
으로서 본인의 전출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전출희망자는 전출의 부
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출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인식과 제
도적 해결책의 괴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출의 개인적인 동기와 인식을 고려
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인사정책은 소속조직에 계속 봉직하게 하
는 동기부여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며, 동기부여의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은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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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조직역량 강화라는 규범적 목적의 실현보다 개

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수시전출의 형태로 변질돼 왔다. 이처럼 규범적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사교류가 자치단체 간이 아닌 자치단체 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인사교류를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조직간 1:1 맞교환을 통한 인사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 간의 인력이동의 현실이기 때문

이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제도적 차원과 기관 간 갈등의 차원에서 이 현상에 

접근하고 인사교류제도의 규범적 차원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정

책적 제언을 시도하고 있다(정주용･남태우･한승주, 2013; 한승주･정주용･남태

우, 2013).

그런데 제도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인사교류를 대하는 

실제 지방공무원 개인들의 인식과 태도이다. 조직차원에서 인력이동은 인사교류

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 개인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

으로 항구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교류라고 볼 수 없다. 제도

의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방공무원의 전출은 인사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개인은 본인이나 동료의 전출

이 인사교류의 결과가 아니라 희망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동이라고 

생각하고 조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동기를 정당화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전출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분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의미 있는 함축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적 희망에 의한 전출을 바라보는 지방공무원 개인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의 인사담당자를 면담하였

고, 면담조사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충북 관내 기초단

체의 일반직 지방공무원(6~9급)을 대상으로 전출의 동기, 현재 인사교류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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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의 핵심은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들(전출의도나 전출동기가 없

는 사람)과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전출의도나 전출동기가 있는 사람)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는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아울러 

제도적 문제점과 궁극적 해결방안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다. 전출을 가려는 공무원은 전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렇

다면 어떤 측면에서 개인의 수시전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전출을 가려하

지 않는 공무원은 전출을 가려는 사람보다 전출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가? 그

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전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전출의도가 있는 공무원

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전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가?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

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논의의 토대로서 전출의 개념을 정리하고, 전출 동

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논의의 대상인 충청북도의 전출입 

현황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과 설문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배경

을 기술하고, 4장은 전출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인력의 이동이 많은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를 

위한 정책적 함축을 제시한다.

Ⅱ. 분석을 위한 논의의 토대

1. 전출의 개념

이 연구의 대상인 ‘공무원의 전출’은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결과적 측면이라

고 볼 수 있다. 전출이라는 개념이 지방공무원법 상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표 1>에서 보듯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전입)에서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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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2). 인사교류는 교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나가면 누군가

가 들어오는 쌍방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전입의 이면에는 항상 전출이 포함돼 

있다. 전입과 전출은 지방공무원법상에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굳이 정의

를 명백하게 내릴 필요가 없는) 일반적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

서 언급하였듯이 연구대상으로서 ‘인사교류제도를 통한 지방공무원의 전출’은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교류의 성격을 벗어나 전출이 전입을 상회

하는 전출-전입 간 불균형구조를 고착화시켜왔다. 이런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서의 전출이 의미 있는 연구대상이며 본 연구를 위해 전출을 좀 더 엄밀하게 개

념화할 필요가 있다.

<표 1> 지방공무원법 상의 전입과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
록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
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교육부 또는 안전행정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
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
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안전
행정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사실 전출과 인사교류라는 두 개념 모두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기보다

는 인사제도의 운영을 통해 행정실무에서 사용되어 왔고,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하나의 행정현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개념화가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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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정, 2008). 특히 인사교류라는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교류 등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다

차원적으로 이해되고 다의적으로 혼용되는 경향이 있어 엄밀한 개념정의가 곤

란한 상황이다(진재구, 2009). 다만, 인사행정학자들에 의해서 개념화된 인사교

류는 (규범적인 다차원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실제 인적자원이 교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관 상호 간에 직무분야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수평적 이동’으로 정의된다(강여진･권경득, 2008; 박천오 외 2004). 이러한 공무

원의 수평적 이동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표 2>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방식

구분 방식 명  칭 의  미

교류 주체
계획 교류 조직 차원의 기획을 통한 교류

수시(희망) 교류 개인 차원에서의 신청을 통한 교류

상호성
일방 교류 한쪽 기관에서의 일방적 전출 혹은 전입

상호 교류 전입자와 전출자가 맞교환되는 1:1 교류

교류 기간
항구(전출입) 교류 소속기관의 영구적인 변경

임시 교류 일정 기간 후 소속 기관으로 복귀

교류의 주체가 조직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계획 교류(조직 차원의 인사교류 

기획)와 수시(희망) 교류(개인 차원에서의 교류 신청)로 나눌 수 있고, 상호성에 

따라서는 일방 교류(한쪽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전출 혹은 전입이 발생)와 상호 

교류(전입자와 전출자가 맞교환되는 형식인 1:1 교류)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교류 

기간에 따라서 항구 교류(소속의 영구 변경)와 임시 교류(일정 기간 후 소속 기관

으로 복귀)로 구분될 수 있다. 항구 교류는 전출입 교류라고도 하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완전히 변경하는 반면, 파견 교류는 복귀를 전제

로 하여 공무원의 소속 변경 없이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후 소속 기관

으로 복귀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획 교류는 정부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매년 한 번씩 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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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대체로 파견의 형식을 취한다. 개인 단위에서 추진되는 수시 교류는 원

칙상 개인의 사정이나 고충해결을 위해 기관 간 1:1 형식을 기본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주로 전출･전입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사교류 본연의 취지가 그렇듯, 나

가는 인력과 들어오는 인력이 동등할 때 교류하는 두 기관과 개인 모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1:1 맞교환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전출-전입 희망지역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상황, 즉 맞교환을 성사시

킬 교류대상자를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개인의 희망 교류는 맞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방적 전출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

다보니 맞교환에 부합하는 전입희망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고충이 전출

을 허가할 만하다면(기관장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있다) 전출을 받아들이는 양상

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방공무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교류의 대부분은 파견보

다 전출입을 통한 교류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일방적 전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출 보낸 규모와 전입한 규모가 불균형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교류제도의 목적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서 조직 차원의 균형적 인

력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부가적으로 공

무원의 연고지 배치라는 개인 차원의 교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차원의 

균형과 협조를 위한 인력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한 근거도 

문제해결 역량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신속하

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기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체

계를 강화하며 공직 내･외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규범성을 

고려한다면 개인 차원에서의 고충 해결(연고지 배치)은 부차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다. 인사교류제도 본래의 목적은 조직 차원의 교류이며, 인사 및 재정상의 지

원은 조직 차원의 계획교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개인 차원의 고충 해결을 위한 

희망교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인사교류가 공무원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효과보다 제도 본

연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규범적으로 교류의 계획성(국가전체적인 계획

에 의해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을 꾀한다), 상호성(경험은 서로 공유되고 교

류되어야 한다), 임시성(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원래 조직에 돌아와서 조직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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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해야 한다)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제도의 실제 운영은 공무원들의 소속을 완전히 변경하는 항구성과 함께 개인의 

수시적 희망에 의해 전출입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경우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일

방적 전출입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수평적 

이동은 굳이 ‘교류’라고 지칭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표현은 ‘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방공무원의 전출

은 개인적 희망에 의한 수시 교류와 항구 교류가 대부분이며 대체로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 일방 교류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전출은 

“인사교류제도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이 개인 차원에서의 신청을 통해 맞교환되

거나 혹은 일방적인 수평이동을 통해 소속기관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2. 전출의 동기

1) 해외 연구로부터의 함축

지방공무원의 전출은 다분히 한국적인 현상이어서 유사한 현상에 대한 해외

연구로부터 중요한 함축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공무원의 전출이 임시성이 아닌 항구적 이직(turnover)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해외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함축을 토론해볼 가치는 있다. 공무

원제도 혹은 공직(civil services system)이라는 체계가 나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

에 전출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

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본다면 지방공

무원들의 전출에 대한 시각은 사뭇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해외의 사례

에서 전출이라는 공무원조직 내에서의 수평적 이동 현상 자체를 발견하기란 쉽

지 않다.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공무원의 수

평적 이동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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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만한 용어는 해외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가장 유사한 개념은 이직

(turnover)이라고 볼 수 있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직의 원인은 대부분 상식적으로도 납득 가능

한 이유들을 포함한다. 민간부문에서 이직에 대한 연구는 이직 원인을 환경적 요

인, 심리적 요인, 업무적 요인, 그리고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Branham, 

2005; Kahn, 1990; Ongori, 2007; Pech & Slade, 2006).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경

제상황의 변화,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일자리 제의 등이 주된 이직 요인이 된다.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조직에 대한 불만족(주로 보상과 승진에 대한 불만

족), 상사에 대한 불신감, 스트레스, 불안정성 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직

무의 단조로움과 같은 업무특성 요인도 이직의도를 높이며(Lashley, 2000), 조직

적 요인으로서 권위적이고 수직통제적 조직문화가 이직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oods & Macaulay, 1991).

그간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이직 혹은 이직의도를 예측하기 위한 설명변수로

서 다양한 결정인자들을 이론으로부터 도출하고 그 예측력을 검증해왔는데

(Bertelli, 2007; Choi, 2009; Christensen & Wright, 2011; Kim, 2005; Kim & 

Wiggins, 2011; Lee & Whitford, 2008; Moynihan & Pandey, 2008; Pitts et al., 

2011), <표 3>은 선행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일련의 설명변수들이다. 또한, 대부

분의 연구에서 성별, 직급, 근속연한, 부양가족(자녀 유무)을 핵심적인 통제변수

로 포함하였다(Bertelli, 2007; Choi, 2009; Kim, 2005; Kim & Wiggins, 2011; Lee 

& Whitford, 2008; Moynihan & Pandey, 2008; Pitts et al., 2011). 해외 선행연구로

부터 도출되는 모든 설명변수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

리나라의 공무원은 민간부문보다 직업적 안정성이 높고, 생애전체소득의 관점에

서 볼 때 민간부문보다 평균소득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또한 평균적으로 민간부문보다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전출의 실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 265

<표 3>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의 주요 설명변수

• 물질적 보상: 봉급, 수당, 복지혜택
• 정년보장(tenure)
• 승진에 대한 기회
• 직무만족
• 직장의 물리적 환경
• 직무적합성(person-job fit)
• 조직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 업무성과 또는 평가
• 가족친화적 정책(family-friendly policy)
• 가족-업무밸런스(work-life balance)
• 업무량 또는 과도한 업무(burnout)
• 상관과의 관계
• 동료와의 관계 
• 훈련과 멘토링 서비스

 

우선 한국과 같은 획일적 체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다른 지

방정부라고 할지라도 직급과 직무가 같은 경우 봉급, 수당, 복지혜택에 있어서 

차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적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전출의 이

유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 “정년보장(tenure)의 유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변수였지만, 이 연구는 

조사대상을 정년보장(tenured) 공무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청과 군청과 같은 “직장의 물리적 환경” 요인은 한

국적 상황에서 큰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승진에 대한 기회”와 “직무만족”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출현상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잠재적 동기에 해당한다. 공무원 개인의 “직무

적합성”과 “업무적합성”도 가능한 전출동기일 수도 있다(Christensen & Wright, 

2011; Moynihan & Pandey, 2008). 업무성과와 평가도 이직의 이유가 되었는데, 

이는 업무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처럼 공직에

서의 업무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공직을 떠나게 하는 이유일 수 있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서의 업무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가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가족과 관련된 요인은 핵심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구사회에 기반한 

연구에서 가족관련 변수는 우리의 공무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의 경우 “가

족친화적 정책”은 정부기관마다 유사하며, 따라서 다른 정부기관의 가족친화적 

정책이 더 낫다는 이유로(회사처럼 정책이 차별적이지는 않으므로) 이동할 가능

성이 적기 때문에 이는 전출의 동기가 되기 어렵다. “가족-업무밸런스”는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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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다른 정부조직에서 일한다고 그 밸런스가 더 나아

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한국적 상황에서 가족에 관련된 변수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 있다.

“업무량” 혹은 “과도한 업무”는 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

이 맡은 일과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의 양이 평균보다 많을 수 있고 이것

이 직무만족이나 가족-업무밸런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과 동

료와의 관계 또한 가능한 요인이다. 앞서 언급한 직장의 물리적 환경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면, 상관 및 동료와의 관계는 직무고착과 이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한 훈련이나 멘토링 서비스의 만족도가 

이직의 요인으로 포함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입증되지는 못하였다

(Kim, 2005; Kim & Wiggins, 2011).

2) 국내연구로부터의 함축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연구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이직 사유들이 한국적 맥락

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개방형 임용제를 가진 나라에서 기초자치단

체 간 인사교류는 드문 경우이며, 개인이 직장을 옮기는 것은 그것이 공공부문이

건 민간부문이건 이직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인사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

출입은 찾아보기 어렵다(박세정, 2008; 최병학, 2002). 물론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직일 경우에 개인적 요인, 직무특성과 관련된 요인, 조직

구조적 요인 등이 이직의 사유가 될 수 있고 해외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공공부

문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이직동기는 유사할 것이다(안국찬, 2006; Lee & 

Whitford, 2007; Lee & Wilkins, 2011; Pitts et al., 2011).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공무원의 전출입이기 때문에 해외 선행연구의 결론이 큰 

함축을 지니지는 않는다. 한국식 전출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초자치단체의 

전출 유형이 수시, 일방, 항구적 양상을 따른다고 할 때, 왜 그런 유형의 전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편, 몇몇 

국내 선행연구는 승진에 대한 기대, 능력 발전, 거주지에 대한 고려 등을 인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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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주된 동기로 밝히고 있다(권경득 외, 2003; 김동원, 2009; 배석오, 2013; 정성

호, 2004; 최항순, 2005).

승진에 대한 기대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전출동기 중 강력한 이유이며 이는 중

앙-지방, 광역-기초 간 수시 인사교류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김동원, 2009). 승

진에 대한 욕구는 한국형 인사교류의 핵심적인 동기이다. 정성호(2004)는 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는 승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상･하위계적 행정언

어 속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승진 욕망”이 인사교류의 주된 동기라고 주장하였

다. 구체적으로, 기초에서 광역으로의 전출은 상급 기관으로의 이동을 통해 승진 

가능성을 높이고, 상급 기관으로 이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승진의 감정을 갖게 만

든다. 반대로 하급 기관으로의 전출도 승진을 위한 보직관리용 인사교류일 경우

에 해당한다. 실제로 직렬별 혹은 직급별 인력 구조에 따라 승진이 평균보다 빠

르거나 늦게 되는 상황에서 인사교류제도를 활용하여 불균형한 승진 기회를 재

배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권경득 외, 2003; 박세정, 2008; 박해육, 2003; 최

순영, 2005).

능력 발전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 혹은 광역자치단체

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다(강여진･권경득, 2008; 김동원, 2009; 김판

석 외, 2001; 최항순, 2005). 공무원 경력관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승진 기회에 대

한 고려와 능력 발전 기회에 대한 고려는 유사할 수 있고 복합적인 전출동기가 

될 수 있다. 소속 지역에 한정된 업무와 네트워크를 넘어서 새로운 경험과 더 넓

은 네트워크를 접하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일수록 상급기관으로의 이동을 희망하

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승진 및 능력 발전과 더불어 거주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출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거주지 요인은 세 가지 동기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단순히 연고

지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귀소성향이다(homing instinct). 다음으로, 사회적 소외

감, 문화적 소외감, 생활의 불편을 느낄 때 거주지를 이동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발생하며 주로 대도시권으로의 전출을 희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봉양, 자

녀교육과 같은 가족에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전출을 희망한다. 사실 이 세 가

지 동기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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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개인적 동기 중 가장 큰 이유가 거주지 등 근무환경 상 애로사항 해결이

라는 것을 밝혔다(권경득 외, 2003; 최항순, 2005).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무원 개

인의 직무적합도(person-job fit)와 조직적합도(person-organization fit)에다가 지

역적합도(person-“place” fit)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인이 

수행하는 일과 봉사하는 기관 모두에 적합성을 느낄 때에도, 거주하는 장소와의 

적합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귀소성향과 도시거주

선호 모두, 서구적 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한국적 변수에 

해당한다.

3. 충청북도 관내 전출입의 현황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이동현황은 전출입의 불균형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

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9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교류 통계를 

보면(<표 4> 참조), 시･도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고 시･군･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12년의 경우 시･도는 총 전입이 2,803명, 총 전출은 1,854명

이지만, 시･군･구는 총 전입이 4,185명, 총 전출이 5,337명이었다. 이는 광역자치

단체인 시･도의 경우 전입으로 모여드는 공무원이 많은 반면, 시･군･구는 전출

로 빠져나가는 공무원이 더 많아서 결국 광역자치단체로 공무원이 몰리는 불균

형 현상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시･도로부터의 전출은 대체로 관내 시･군･구로 

가고, 시･군･구로부터의 전출은 관내 시･도와 관내 시･군･구로의 이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동 경향은 광역단체의 관할을 넘거나 국가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광역단체 관내에서의 상향이동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

동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한승주･정주용, 2013). 이러한 전출현상이 빚어내

는 문제점은 공무원 정원구조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의 불균형 구조에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로 전출을 

가고 기초자치단체는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충원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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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교류현황 (2004-2012년)

연도 구분　

　전  입　 전  출

소계 안행부
안행부
외국가
기관

타시도
관내
시도

관내
시군구

교육청 소계 안행부
안행부
외국가
기관

타시도
관내
시도

관내
시군구

교육청

2012

계 6,988 88  404  933  1,540  4,015  8  7,191  91  590  933  2,463  3,092  22  

시도 2,803 86  124  128  　 2,463  2  1,854  45  151  116  　 1,540  2  

시군구 4,185 2  280  805  1,540  1,552  6  5,337  46  439  817  2,463  1,552  20  

2011

계 8,047 74  453  799  1,825  4,887  9  8,082  87  466  799  2,573  4,139  18  

시도 2,777  65  88  49  　 2,573  2  2,067  54  116  69  　 1,825  3  

시군구 5,270  9  365  750  1,825  2,314  7  6,015  33  350  730  2,573  2,314  15  

2010　

계 7,644  101  443  793  1,707  4,590  10  7,478  114  288  793  2,484  3,831  20  

시도 2,696  92  136  44  　 2,423  1  1,826  62  65  42  　 1,665  2  

시군구 4,948  9  307  749  1,707  2,167  9  5,652  52  223  751  2,484  2,166  18  

2009

계 7,008  88  559  698  3,729  1,926  8  6,663  49  238  693  3,729  1,926  23  

시도 2,745  81  372  64  2,226  　 2  1,666  36  66  53  1,503  　 3  

시군구 4,263  7  187  634 1,503  1,926  6  4,997  13  172  640  2,226  1,926  20  

2008

계 6,925 76 295 722 4,421 1,397 14 6,794 69 168 722 3,733 2,085 17 

시도 2,259  68  55  50  2,085  　 1  1,585  58  68  62  1,397  　 　

시군구 4,666  8  240  672  2,336  1,397  13  5,209  11  100  660  2,336  2,085  17  

2007

계 8,222  276  　 854  5,395  1,687  10  8,377  408  　 879  4,159  2,923  8  

시도 3,033  78  　 29  2,923  　 3  1,906  161  　 56  1,687  　 2  

시군구 5,189  198  　 825  2,472  1,687  7  6,471  247  　 823  2,472  2,923  6  

2006

계 7,385  330  　 582  4,408  2,057  7  7,365  347  　 546  4,408  2,059  5  

시도 3,040  181  　 19  2,840  　 　 1,826  145  　 112  1,568  　 1  

시군구 4,345  149  　 563  1,568  2,057  7  5,539  202  　 434  2,840  2,059  4  

2005　

계 8,356  466  　 553  5,142  2,458  7  8,400  238  　 556  5,142  2,459  5  

시도 3,461  53  　 13  3,394  　 1  1,913  94  　 69  1,748  　 2  

시군구 4,895  413  　 540  1,748  2,458  6  6,487  144  　 487  3,394  2,459  3  

2004　

계 7,463  276  　 455  4,444  2,280  8  7,455  278  　 454  4,444  2,275  　

시도 3,110  78  　 16  3,016  　 　 1,640  128  　 93  1,428  　 1  

시군구 4,353  198  　 439  1,428  2,280  8  5,815  150  　 361  3,016  2,275  13  

이러한 전국적인 전출입 불균형 구조는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충청북도 관내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5>의 2012년 충청북도 공무원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출이 많은 지역은 오직 충북도청과 청주시뿐이다. 충북도청이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주 지역만이 전입자가 모여든다고 볼 수 있다. 

전출이 전입을 크게 초과하는 시군은 보은군,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제천시로

서, 도시화 수준이 낮고 대도시인 청주시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충청북도 관내 공무원의 이동이 대도시형 자치단체로 편중돼 있으며,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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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비도시형 자치단체의 인력 유출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표 5> 충청북도 관내 공무원의 전출입 현황 (2012년)

전입자수 전출자수
전입자수-전출자수

도↔시･군 시･군 간 도↔시･군 시･군 간

괴산군 4 6 24 9 -23

단양군 4 0 8 22 -26

보은군 4 4 32 8 -32

영동군 2 2 18 4 -18

옥천군 4 2 20 4 -18

음성군 0 0 21 10 -31

제천시 6 10 18 18 -20

증평군 2 12 16 4 -6

진천군 2 2 11 2 -9

청원군 6 8 15 0 -1

충주시 4 16 23 8 -11

청주시 0 36 8 8 20

충청북도 224 - 38 - 186

출처: 충청북도청 내부자료.

정주용 외(2013)의 연구는 충청북도 관내 공무원 전출입의 불균형구조를 네트

워크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2009~2011년의 3년간 전출입통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전입해 들어오는 흐름이 높은 곳은 충북도청을 핵으로 청주시권역(청주

시, 청원군, 증평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전출 나가는 

흐름에서 중심성이 강한 지역은 충북도청과 함께 단양군, 영동군, 보은군 등으로 

청주시를 지리적으로 떨어진 농촌형 기초자치단체들이었다. 이렇듯 인사교류는 

상급기관(혹은 중앙 및 국가기관)이나 도시화수준이 높아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

어진 도시에 소재한 기관으로 전입하고 하급기관이나 도시화수준이 낮은 지역

의 자치단체에서는 일방전출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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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충청북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교류 담당자에 대한 개별 심층

면접과 6~9급 일반직 공무원(본청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지방공

무원의 전출입 실태와 현황, 그리고 전출을 희망하는 개인적 동기와 조직적 차원

의 대응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

해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조사의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인사교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는 주로 해당 지역의 전출의 실태와 원인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접방식을 취했고, 

구체적인 질문내용으로 시군청의 전출입 현황,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출입의 개인적 동기, 전출입 과정에서의 개인 대 조직 (전출희망자와 기초단체 

간) 갈등 및 조직 대 조직 (기초와 광역단체 간) 갈등의 양상, 전출입 불균형 구조

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가능한 전출 동기를 

고향회귀, 가족부양, 승진, 업무량 감소, 도시생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고, 설문

조사에서 본인의 전출 희망 동기와 동료의 전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와 

<표 6> 각 시･군별 설문응답자의 수

충북관내 기초자치단체 설문응답자 수 심층면접조사

괴산군 34 ○

단양군 39 ○

보은군 40 ○

영동군 35 ○

옥천군 22 ○

음성군 31 ○

제천시 29 ○

진천군 34 ○

충주시 38 ○

청주시 - -

청원군 - -

증평군 - -

계 302



272 ｢정부학연구｣ 제20권 제2호(2014)

항목 질문 선택지

동료의 
전출이유

동료들이 전출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향(생활근거지)으로 돌아가기 위해
② 부모를 모시거나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③ 승진을 위해 
④ 업무량 부담을 줄이기 위해
⑤ 더 나은 생활환경(교육, 문화, 의료, 쇼핑 
등)에서 거주하기 위해

본인의 
전출희망 

이유

귀하가 전출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전출고려 
여부

귀하는 전출(道전입시험 포함)을 고려한 적 
있습니까?

① 전혀 전출을 고려한 적 없음
② 과거에 희망했으나 현재는 포기
③ 현재 전출을 희망하고 있음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

전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당연
한 권리이다

① 매우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중립
④ 약간 찬성  ⑤ 매우 찬성

전출･전입은 개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준다
전출･전입은 조직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
적이다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

동료의 전출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한다
① 매우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중립
④ 약간 찬성  ⑤ 매우 찬성동료의 전출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

무부담이 가중된다

함께 전출과 전출제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전출해

결방안에 대해서 설문대상자를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모두 청주시와 인근 지역인 청원

군, 증평군을 제외한 9개 시･군청이다(<표 6> 참조).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교

류담당자 1명을 2013년 3~4월 중에 면담하였고, 본청에 소속된 6~9급 공무원

(주로 전출의도가 높은 젊은 층의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중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작위추출을 위해 6~9급 공무원의 정확한 모수를 파악

하지는 않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40명 이내의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서 9개 

기관에 40부를 배포하였다. 총 360부를 배포한 결과 30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4%). 전출의 실태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인식을 묻는 문항은 5점 척도가 사용되

었다. 설문문항은 크게 전출의 동기, 전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출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 전출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인력구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표 7>은 설문지의 문항 중 본 연구에 관련된 

에 핵심 질문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표 7> 설문문항의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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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으로 인해 특정 지자체로 공무원 쏠
림현상이 나타난다
전출로 인해 우리 자치단체의 우수인력이 
유출된다
동료의 전출은 다른 사람들의 전출의도를 
강화한다
전출을 고려하는 동료는 마음을 못 붙이고 
겉돈다
전출희망자 모두가 전출가지는 못하므로 형
평성 문제가 있다

전출의 
제도적인 

측면

전출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① 매우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중립
④ 약간 찬성  ⑤ 매우 찬성

전출은 시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현행 전출금지 제한기간(3년)이 짧다

도(道)전입시험 응시회수를 제한해야한다

현실적으로 1:1 맞교환을 통한 전출입은 한
계가 있다
비연고자들이 입직하는 구조는 전출증가를 
유발한다

전출의 
해결방안

비연고자의 시험응시 제한 강화

① 매우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중립
④ 약간 찬성  ⑤ 매우 찬성

지역학교 출신자 특별채용

도(道)전입시험 폐지

도(道)일괄선발 폐지

전출제한기간 연장

설문응답자(n=302)의 인적 배경은 <표 8>과 같다. 남성이 65%, 여성이 35%

였으며, 평균연령은 36세로 나타났다. 직급은 8급 40%, 9급 38%로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8~9급에 속했다. 근속년수의 평균은 8.8년, 현 기관에서의 재직년수는 

8.2년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미혼자가 28%였으며 65%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

다. 자녀와 같이 사는 응답자는 68%, 부모와 같이 사는 응답자는 29%였다. 현재 

직장소재지가 본인의 연고지인 경우는 50%였고,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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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응답자의 인적 배경

항목 내용

성별 남자 (65%), 여자(35%)

연령 평균 36.1세

직급 6급(7%), 7급(15%), 8급(40%), 9급(38%)

학력 고졸(9%), 대졸(86%), 석사 이상(5%)

공무원 근속년수 평균 8.8년

현소속 재직년수 평균 8.2년

결혼 미혼(28%), 기혼(72%)

자녀 있다(65%), 없다(35%)

자녀와의 동거여부 같이 산다(68%), 같이 살지 않는다(32%)

부모와의 동거여부 같이 산다(29%), 같이 살지 않는다(71%)

연고지 연고지가 직장소재지와 같음(50%), 같지 않음(50%)

거주지 거주지가 직장소재지와 같음(75%), 같지 않음(25%)

Ⅳ. 분석결과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크게 네 가

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전출관련 제도에 관한 인식, 그리고 전출문제 해결방안에 대

한 인식에 있어서 세 집단(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 전출을 희망했으나 현

재는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 전혀 전출을 고려한 적 없는 공무원)으로 응답자를 

구분하였다. 전출을 현재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대비되는 집단은 전출을 전

혀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이 두 집단 가운데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 집

단으로서, 과거에는 전출을 고려한 적 있으나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이 존

재한다.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의 응답은 찬성(“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 응답

자를 합침), 중립, 반대(“매우 반대”와 “대체로 반대” 응답자를 합침)로 구분하여 

전출희망 여부에 의해서 분류된 세 집단과 매칭한 후 교차분석(cross-tab)을 실시

하였다. 교차분석의 유의미성은 Chi-square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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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보듯이 총 302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혀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과 과거에는 희망했으나 현재는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이 각각 

36%씩으로 나타났고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은 28%였다. 다음은 설문내

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이다.

<표 9> 응답자 중 전출희망자의 비율

총 302명 응답 빈도 비율

전혀 전출을 고려한 적 없음 107명 36%

과거에는 희망했으나 현재는 포기 107명 36%

현재 전출을 희망하고 있음 86명 28%

흥미롭게도 동료가 전출 가는 이유에 대한 응답과 본인이 전출을 희망하는 이

유에 대한 응답(현재 전출희망자와 과거에 희망했던 공무원만 해당)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대

해서 동료의 전출이유로 고향으로의 회귀와 가족과의 동거(부모봉양과 자녀부

양 등의 이유를 포함)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본인이 전출을 희망

하거나 희망했던 이유로는 도시거주를 가장 큰 동기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전출 사유와 실제 의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입장에서 도시생활에 대한 욕

구가 다른 이유보다 더 큰 동기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표 10> 전출(희망) 이유

동료의 전출 이유 본인의 전출희망 이유

고향 89% 61%

가족 73% 51%

승진 60% 46%

업무부담 15% 10%

도시생활 1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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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지방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사교류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전

출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세 가지 항목을 질문하였다(<표 11> 참조). 첫째, 전출

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74%가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전출을 고려한 적 없는 공무원과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 간 찬성비율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64%가 찬성하는 반면,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경우 90%가 찬

성하고 있다.

<표 11> 전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항  목
5점 척도 
응답 평균

찬반
여부

교차분석
응답비율

유의도
전출을 전혀 
고려한 적 

없는 응답자

전출을 
고려한 적 

있는 응답자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응답자

전체

[A1] 전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M=4.00
S.D=0.88

찬성 64% 72% 90% 74%
χ2=31.93
(Pr=0.00)

중립 30% 22% 8% 21%
반대 6% 6% 2% 5%

[A2] 전출･전입은 개
인의 애로사항 해결
에 도움을 준다

M=4.04
S.D=0.80

찬성 71% 75% 91% 78%
χ2=21.07
(Pr=0.00)

중립 24% 21% 7% 18%
반대 5% 4% 2% 4%

[A3] 전출･전입은 조
직역량의 강화 측면
에서 긍정적이다

M=3.39
S.D=1.01

찬성 28% 38% 70% 44%
χ2=44.72
(Pr=0.00)

중립 48% 42% 26% 40%
반대 24% 20% 4% 16%

두 번째 항목은 전출과 전입은 개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또한 앞서 전출요구가 공무원 개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과 비

슷한 응답분포를 보여주었다.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91%가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인 반면,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71%만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출･전입이 조직역량의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중립이 전

체의 40%, 찬성은 44%에 불과했다.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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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고 있는데 반해, 전출희망자의 70%가 인사교류는 조직의 역량강화에 긍

정적이라고 인식하고 4%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은 전출을 고려

하지 않는 공무원과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0% 

이상의 전출희망자는 전출이 당연한 권리이며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차이는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전

출이 조직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이유에 의해서 전출을 가는 공무원들은 조직역량 강화에 본인 전출의 정

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출희망자는 본인 전출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

무원은 상대적으로 현행 전출입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인식은 개인적 사

유에 바탕을 둔 전출희망자의 긍정적 시각과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냉

소적 입장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2.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도 전출을 희망하는 자와 아닌 자 간에 명백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서 보듯이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질문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역량 약화 문제(업무공백 

발생, 업무부담 가중), 광역단체 관내 공무원 인력구조 불균형 문제(쏠림현상, 우

수인력 유출), 공무원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문제(전출의도 강화, 몰입도 저하, 형

평성 저하) 등을 포함하였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출로 인해 조직의 업무역량이 약화된다는 견해에 

대해 전출희망자와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동료의 전출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출을 고려한 적

이 없는 공무원의 76%,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54%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다. 동료의 전출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질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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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전출희망자의 42%,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

원의 74%가 동료의 전출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인

식을 갖고 있었다.

광역단체 관내의 공무원 인력구조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전출

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대비는 명확히 나타났다.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의 71%, 전출희망 공무원의 49%가 전출입으로 인해 특정 지자체로 공무

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

의 57%, 전출희망 공무원의 35%가 전출로 인한 우수인력 유출현상을 지적하였

다. 반면 특정 지자체로의 인력 쏠림현상이나 우수인력 유출현상이 나타나지 않

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의 8%만이 전출의 인력구조

에 대한 영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인지되는 전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출의도 강화, 전출희망자의 조직몰입도 저

하, 전출희망자들 속에서 전출자와 비전출자 간 형평성 문제를 포함하였다. 동료

의 전출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출의도를 강화한다는 견해(Χ2=12.24, 

Pr=0.14)와 전출희망자 모두가 전출가지는 못하므로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견해

(Χ2=12.33, Pr=0.14)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출을 고려하는 동료는 마음을 못 붙이고 겉돈다는 질

문에 대해서는 전출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간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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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항  목
5점 척도 
응답 평균

찬반
여부

교차분석

응답비율

유의도전출을 전혀 
고려한 적 

없는 응답자

전출을 
고려한 적 

있는 응답자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응답자

전체

[B1] 동료의 전출로 인
해 업무공백이 발생한
다

M=3.81
S.D=0.96

찬성 76% 74% 54% 69%
χ2=17.27
(Pr=0.03)

중립 18% 18% 31% 22%

반대 6% 8% 15% 9%

[B2] 동료의 전출로 인
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M=3.67
S.D=0.97

찬성 74% 69% 42% 63%
χ2=29.62
(Pr=0.00)

중립 18% 23% 37% 25%

반대 8% 8% 21% 12%

[B3] 전출입으로 인해 
특정 지자체로 공무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M=3.74
S.D=1.04

찬성 71% 71% 49% 65%
χ2=19.11
(Pr=0.01)

중립 22% 19% 30% 23%

반대 7% 10% 21% 12%

[B4] 전출로 인해 우리 
자치단체의 우수인력이 
유출된다

M=3.44
S.D=1.08

찬성 57% 58% 35% 51%
χ2=27.88
(Pr=0.00)

중립 35% 26% 32% 31%

반대 8% 16% 33% 18%

[B5] 동료의 전출은 다
른 사람들의 전출의도
를 강화한다

M=3.54
S.D=0.98

찬성 69% 59% 46% 59%
χ2=12.24
(Pr=0.14)

중립 23% 26% 36% 28%

반대 8% 15% 18% 13%

[B6] 전출을 고려하는 
동료는 마음을 못 붙이
고 겉돈다

M=3.40
S.D=1.12

찬성 61% 47% 39% 50%
χ2=22.23
(Pr=0.00)

중립 22% 36% 32% 29%

반대 17% 17% 29% 21%

[B7] 전출희망자 모두가 
전출가지는 못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

M=3.51
S.D=1.00

찬성 53% 54% 47% 52%
χ2=12.33
(Pr=0.14)

중립 31% 27% 45% 33%

반대 16% 19% 8% 15%

지금까지 논의한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A1~A3)과 부정적인 측

면에 대한 인식(B1~B7)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

었다. <표 13>에서 보면 전출을 고려한 적이 전혀 없는 공무원 집단, 전출을 고

려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포기한 집단,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집단 간에 긍정적

인 요인들 간 상관계수와 부정적인 요인들 간 상관계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

출이 개인의 권리(A1), 애로사항 해결(A2), 조직역량 강화(A3)의 세 가지 측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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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B1] [B2] [B3] [B4] [B5] [B6]

전
체

[A2] 0.539 　 　 　 　 　 　 　 　

[A3] 0.566 0.381 　 　 　 　 　 　 　

[B1] -0.088 -0.040 -0.224 　 　 　 　 　 　

[B2] -0.119 -0.067 -0.221 0.849 　 　 　 　 　

[B3] -0.157 -0.082 -0.241 0.376 0.404 　 　 　 　

[B4] -0.273 -0.135 -0.369 0.418 0.427 0.489 　 　 　

[B5] -0.171 -0.110 -0.239 0.340 0.364 0.415 0.548 　 　

[B6] -0.161 -0.060 -0.240 0.319 0.318 0.381 0.502 0.493 　

[B7] -0.070 0.164 -0.042 0.220 0.169 0.304 0.335 0.329 0.469 

전
출
을

고
려

[A2] 0.357 　 　 　 　 　 　 　 　

[A3] 0.504 0.170 　 　 　 　 　 　 　

[B1] -0.093 0.154 -0.180 　 　 　 　 　 　

[B2] -0.100 0.122 -0.173 0.842 　 　 　 　 　

의 상관관계는 전출을 고려한 적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의 경우 rA1,A2=0.357, 

rA2,A3=0.170, rA1,A3=0.504인데 반해, 전출을 현재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rA1,A2=0.677, rA2,A3=0.575, rA1,A3=0.706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상관

계수 또한 두 집단 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부정적인 측면끼리의 상관성은 긍정적인 측면끼리의 상관성과 반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끼리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일관됨)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긍정적인 측면끼리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일관됨). 긍정적인 측면(A1~A3)과 부정적인 측면(B1~B7) 간의 상관성

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공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공무원 개인이 

전출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는 경우 현재 인사교류제도에 의해 일어나는 전출 현

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 반대로 공무원 개인이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 전출의 규범적 효과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본인의 전출에 정

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13> 전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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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

없
음

[B3] -0.046 0.078 -0.231 0.270 0.291 　 　 　 　

[B4] -0.221 0.196 -0.274 0.300 0.350 0.456 　 　 　

[B5] -0.154 0.126 -0.198 0.303 0.369 0.441 0.544 　 　

[B6] -0.135 0.087 -0.257 0.377 0.403 0.442 0.502 0.571 　

[B7] -0.174 0.269 -0.186 0.294 0.233 0.485 0.532 0.513 0.514 

전
출
을

고
려
한
적

있
음

[A2] 0.550 　 　 　 　 　 　 　 　

[A3] 0.421 0.319 　 　 　 　 　 　 　

[B1] 0.053 0.016 -0.082 　 　 　 　 　 　

[B2] 0.070 0.013 -0.044 0.876 　 　 　 　 　

[B3] -0.087 -0.039 -0.102 0.392 0.410 　 　 　 　

[B4] -0.180 -0.233 -0.306 0.540 0.489 0.483 　 　 　

[B5] -0.046 -0.151 -0.104 0.374 0.398 0.400 0.664 　 　

[B6] -0.076 -0.088 -0.048 0.398 0.357 0.407 0.593 0.518 　

[B7] -0.085 0.057 -0.027 0.322 0.277 0.398 0.411 0.225 0.610 

전
출
을

희
망
하
고

있
음

[A2] 0.677 　 　 　 　 　 　 　 　

[A3] 0.706 0.575 　 　 　 　 　 　 　

[B1] -0.040 -0.149 -0.229 　 　 　 　 　 　

[B2] -0.097 -0.149 -0.184 0.816 　 　 　 　 　

[B3] -0.206 -0.153 -0.238 0.374 0.361 　 　 　 　

[B4] -0.269 -0.174 -0.333 0.271 0.286 0.448 　 　 　

[B5] -0.204 -0.204 -0.328 0.240 0.207 0.359 0.374 　 　

[B6] -0.093 -0.037 -0.244 0.074 0.090 0.264 0.338 0.340 　

[B7] 0.098 0.191 0.086 0.020 -0.003 0.043 0.086 0.300 0.288 

3. 현행 전출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전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집단별로 비

율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출제한에 대한 찬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표 14>에서 보듯이 전출제한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집단 간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전출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의 35%, 전출 희망자의 80%가 전

출제한의 지속적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전출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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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막아야한다는 견해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출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의 42%, 전출 희망자의 76%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전출제한을 반대하

고 있다.

<표 14> 전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인식

항  목
5점 척도 
응답 평균

찬반
여부

교차분석

응답비율

유의도전출을 전혀 
고려한 적 

없는 응답자

전출을 
고려한 적 

있는 응답자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응답자

전체

전출제한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 한
다

M=2.48
S.D=1.13

찬성 27% 24% 5% 20%
χ2=49.43
(Pr=0.00)

중립 38% 24% 15% 26%

반대 35% 52% 80% 54%

전출은 시군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제
한해야 한다

M=2.46
S.D=1.24

찬성 26% 18% 8% 19%
χ2=40.63
(Pr=0.00)

중립 32% 28% 16% 27%

반대 42% 54% 76% 54%

현행 전출금지 제
한기간(3년)이 짧다

M=2.67
S.D=1.23

찬성 27% 26% 13% 23%
χ2=28.53
(Pr=0.00)

중립 40% 35% 25% 34%

반대 33% 39% 63% 43%

도(道)전입시험 응
시회수를 제한해야
한다

M=2.64
S.D=1.21

찬성 32% 34% 12% 27%
χ2=44.64
(Pr=0.00)

중립 33% 21% 15% 24%

반대 35% 45% 73% 49%

1:1 맞교환을 통한 
전출입은 한계가 
있다

M=4.06
S.D=0.92

찬성 66% 75% 84% 75%
χ2=19.28
(Pr=0.01)

중립 26% 21% 14% 21%

반대 8% 4% 2% 4%

비연고자들이 입직
하는 구조는 전출
증가를 유발한다

M=3.82
S.D=0.98

찬성 65% 74% 67% 69%
χ2=8.76
(Pr=0.36)

중립 28% 15% 24% 22%

반대 7% 11% 9% 9%

또한 현행 전출제한년수(3년)가 짧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출 희망자의 63%

와 전출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의 33%가 짧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전출

제한년수가 적절하던가 아니면 너무 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제한년수를 늘

리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도(道) 전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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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응시회수 제한 조치에 대해서 전출희망자는 73%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35%만 반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출을 고려

하지 않는 공무원이 전출제한에 찬성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조치에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인력유출과 관련하여 전출입의 구조적 문제

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1:1 맞

교환을 통한 전출입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비연고자들이 기초자치

단체에서 입직하는 현재의 구조가 결국에는 잠재적 전출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견해에도 전체의 2/3이상이 동의하고 있었다.

4. 전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로 혹은 도시에 있는 광역단체

로 전출을 가는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인사교류의 

근본적 취지에서 어긋나 개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출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전출희망 동기를 조사한 결과에서 보았듯이 도시거주가 전출의 

개인적 사유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인사교류제도가 허락하는 애로사항의 범위 내

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력이동이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충원이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광역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에서 경력을 쌓은 경험 있는 공무원을 흡수하고 전출을 간 공무원의 자리는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의 

업무역량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해결책이 몇 가지 제시될 수 있다. 충청북도 관

내 시･군청의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전출문제의 해결방안을 파악해 

보았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다섯 가지 방안으로 요약되는데, <표 1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비연고자의 시험응시 제한 강화, 도 전입시험 폐지, 지역학교 출신

자 특별 채용, 도 일괄선발 폐지, 전출제한 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해결책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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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근본적인 동기가 적은 사람 위주의 선발(비연고자 응시제한, 지역출신 특

채)과 광역단체 차원의 강력한 제한 조치(도 전입시험 폐지, 일괄선발 폐지, 전출

제한 기간 연장)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어떠한 방안도 40% 이상의 동

의를 얻지 못하였다.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경우 강력한 제한조치를 반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전출을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들마저 연고

자 위주 정책과 제한강화 정책에 대해서 큰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에서 각각의 해결방안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표 15> 전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항  목
5점 척도 
응답 평균

찬반
여부

교차분석

응답비율

유의도전출을 전혀 
고려한 적 

없는 응답자

전출을 
고려한 적 

있는 응답자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응답자

전체

비연고자의 
시험응시 제한 강화

M=2.75
S.D=1.28

찬성 35% 37% 20% 31%
χ2=13.14
(Pr=0.11)

중립 25% 16% 31% 23%

반대 40% 47% 49% 46%

지역학교 출신자 
특별채용

M=2.25
S.D=1.24

찬성 27% 18% 12% 20%
χ2=13.93
(Pr=0.08)

중립 22% 21% 13% 19%

반대 51% 61% 75% 61%

도(道)전입시험 폐지
M=2.29
S.D=1.22

찬성 17% 19% 16% 17%
χ2=30.18
(Pr=0.00)

중립 29% 15% 11% 19%

반대 54% 66% 73% 64%

도(道)일괄선발 폐지
M=3.00
S.D=1.29

찬성 40% 36% 35% 37%
χ2=7.66
(Pr=0.47)

중립 29% 23% 29% 27%

반대 31% 41% 36% 36%

전출제한기간 연장
M=2.63
S.D=1.25

찬성 30% 30% 11% 25%
χ2=41.49
(Pr=0.00)

중립 33% 23% 18% 25%

반대 37% 47% 7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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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토론

1. 논의의 종합

이 연구는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일반직 6~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

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인력구조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여, 전출을 현재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전출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는 공무원들의 대비를 통해 집단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양 집단의 

인식 차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집단으로서 전출을 희망했으나 현재는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활용하였다. 조사결과는 많은 항목에서 두 집단 간의 명

백한 인식의 대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강한 동의를 표

명하였다. 전출은 공무원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개인적 권리이며, 전출

로 인해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고, 전출입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다는데 대해서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동의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공무원 전출의 대부분이 수시(희망)전출이고 기본

적으로 개인적 동기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전출의도를 가진 공무원 개인의 입

장에서는 전출의 긍정성을 더 높게 평가함으로서 본인의 전출에 정당성을 부여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출의 동기를 조사한 결과도 이에 연관된다. 흥미롭게도 본인의 전출희망 이

유와 동료의 전출희망 이유 간에 다른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과 과거에 전출을 희망했던 공무원들은 본인의 전출이유로서 

도시거주를 가장 큰 동기로 인식한 반면, 동료의 전출이유로서 귀향과 가족동거

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동료들에게 드러내는 전출의 사

유와 실제 전출 의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교

류제도가 허용하는 전출이 개인의 애로사항 해결이기 때문에 부모봉양과 자녀

부양 등의 이유가 상식적으로 정당한 사유로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단순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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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거주를 희망하는 것이 동료들에게도 정당한 이유로서 고려될 수 없음을 드러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본인의 전출 동기와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결부시켜본다면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도시생활욕구와 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해 도시형 기초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도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로 인

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사교류제도가 제도 본

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상황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출희망자의 상당수가 제도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에 근거한 전출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운영상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행태차원의 문제라고

도 볼 수 있다.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은 업무역량의 약화(업무공백 발생, 업무부담 가중), 도

내 인력구조의 불균형(특정 지자체로의 인력 쏠림, 광역단체와 도시로의 우수인

력 유출), 공무원의 조직심리적 문제(남아 있는 동료들의 전출의도 강화와 몰입

도 저하, 전출희망자들 중 전출자와 비전출자 간 형평성 저하)를 포함한다. 전출

희망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현재 전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차이보다 전출

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의 과대

평가보다 부정적인 면의 과소평가가 더 주목해야할 가치가 있음을 말해준다.

분위기와 사기 저하와 같은 조직심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집단 간 차이는 크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출희망자의 조직몰입도 저하에 대해서는 전출

희망자의 인식이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의 인식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전출로 인해서 남아있는 동료들의 분위기 저하에 있어서 전반

적으로 집단 차이 없이 동의하는 반면,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전출의도자의 낮은 조직몰입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심리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전출희망자

의 경우 본인 스스로 지금의 소속조직에 대한 몰입이 적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본인의 전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조직의 업무역량 약화나 업무공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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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출의 제도적 측면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은 집단별로 비율의 차이는 있으

되 전반적으로 전출제한을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역설적인 결

과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전출입 관련 제도가 문제가 있고 일방적 인력유출로 

인해 조직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전출을 근본적으로 제

한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지지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적극적 지지와는 달리 중립과 반대의 비율에 있어서 집단 

간 인식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출희망자는 상대적으로 중립의 비율이 낮고 전

출제한 반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맞교환을 통한 전출입은 한계가 

있고, 비연고자의 입직이 결국에는 전출을 늘릴 것이라는 견해에 상당수가 동의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출신 인재등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 비율이 높지 않다. 이처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은 사

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현재 고려되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들의 동의

가 전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2. 정책적 함의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출동기를 갖고 있고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전출동기가 없고 전출을 고려하지 않는 공

무원들이 전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각 

집단에서 긍정성의 확대해석과 부정성의 확대해석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긍

정성과 부정성,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시각이 일개인에게 공존하는 것이 사실

이지만,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차의 존재는 제도의 수정과 보완, 해결방안과 전략의 모색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인사교류

제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무원 개인의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깊은 논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사교류제도의 규범성을 강제하

기 전에 인사교류의 실제적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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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교류제도의 긍정적인 영향

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개인 차원의 확대인식 혹은 축소인식 경향에 대한 체계

적인 실증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느 정도 불편한 진실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많

은 지방공무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전출을 희망하고 있고 그러한 개인적 사유

가 인사교류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적어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한다면) 공직외부에서는 이를 다분히 개인적인 동기이고 행태라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조직에 대한 헌신

과 이타심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본 연구가 찾은 현실의 핵심적인 문제

는 바로 공무원 개인의 인식과 제도적 규범 및 해결책과의 큰 괴리이다. 제도 본

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목적이 공무원 개인의 현실적 동기부여에 내면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한 공무원들(전출희망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 모두)의 반응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출의 개인

적인 동기와 인식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역단체와 

도시형 기초자치단체로의 일방적 전출을 막는 인사정책은 우선적으로 개인적 

사유에 대한 분석의 체계화에 근간을 두어야 하며, 현재의 소속조직에 계속 봉직

하게 하는 동기부여 전략을 발굴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

다. 가령 승진형 전출희망자의 전출의도를 낮추는 것은 농촌형 기초자치단체 내

에서의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거주형 전출희

망자의 경우 어떤 요인이 전출을 부추기는지 아니면 전출을 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지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현실적 인사정책을 위한 논의의 출

발은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동기부여의 다양한 현

실적 방안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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